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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123호(2021.04.23.)관련

▣ 자보심사지침 적용시기

▣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관련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견인치료를 염좌 및 긴장 

상병에도 시행할 수 있나요?

견인치료의 적응증에 염좌 및 긴장 상병은 해당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시행일은 언제를 의미 

하나요?

최초 시행일은 해당 교통사고 발생 후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견인치료를 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사고 당’의 의미는 무엇인

가요?

교통사고 발생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2번 발생했을 경우, 첫 번째 사고로 

견인치료를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로 실시, 

두 번째 사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의료기관별로 견인치료를 4주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사고 당 치료기간이 최초 시행

일로부터 4주 이내 이므로 교통사고 환자가 

A,B,C 기관에서 견인치료를 각각 받았다면, 

세 기관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4주 이내에서 

견인치료를 인정 합니다.

연번 질의 답변

1
심사지침 적용은 언제부터 

인가요?
2021.7.1.일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2

자보심사지침을 건강보험이나 

산재, 실손보험에도 적용해도

되나요?

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 적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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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중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같은날 오전, 오후에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중복(유사)진료에 

해당되나요?

물리치료 산정지침이나 고시에서 하루 2회 가능한 

항목에 한해 시행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

-(의뢰과) 오전: 표층열 치료 *1회 시행

-(협진과) 오후: 경피경근온열요법 *1회 시행

☞ 1일2회 산정가능 하므로 각각의 물리치료 인정

○ 예시 2

-(의뢰과) 오전: 마사지 *1회 시행

-(협진과) 오후: 근건이완수기요법 *1회 시행

☞ 1일당 수가로 1회 산정가능 하므로 의뢰과의 

마사지만 인정

2
시행 부위가 다를 경우 부위별로 

인정 가능한가요?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에 

따라,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

한다”고 규정한 것은 2가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더라도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

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19.1.1. 시행)


